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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근거법령 : 

 

Ⅳ. 검토내용

 1 . 제안이유

    ○ 이천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

인한 기금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의 80퍼

센트를 100퍼센트로 개정하여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    ○ 국제안목 배양을 위하여 국내외 농업인간의 연수 및 교류사업 추진

 2 . 주요골자

    ○ 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에 해외교류사업 추가

    ○ 이자수익의 80퍼센트이내 지원을 10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함

 3. 검토의 견 

    ○ 새 기술 시범영농실천, 농업기술연찬 및 교육, 농촌청소년 육성지도 등 

농촌지도사업 협력지도로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농촌

지도자육성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적립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지원사

업의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

이자수익의 80%에서 100%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법적 문제는 없

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
